
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0] <개정 2017. 12. 1.>

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(제24조관련)
구분 내용 기준 비고

시설

1. 강의실 겸 옥내실습실
(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) 1㎡×교육생수+16.5㎡

구분하여 설치하는 
경우에는 각각 기준
에 맞도록 할 것

2. 특수응급구조 실습장
·사고현장 실습장
·수난구조 실습장

·차량 등의 운송수단을 
갖출 것
·수영장을 갖출 것

3.책상 및 의자 교육생수에 맞는 수
4. 화장실 적정한 수(남녀로 구분

된 수세식용)
5. 기타 교육에 필요한 시청

각시설 및 조명·전기시설

장비

1. 마네킹 교육생 2명당 1개
2. 부목 〃
3. 고정장치 〃
4. 기도유지장치 교육생 5명당 1개
5. 산소투여장치 〃
6. 심폐소생술용 장치 〃
7. 자동심장충격기 〃
8. 자동심폐소생기 〃
9. 자동인공호흡기 〃
10. 지혈장치 〃
11. 슬라이드 및 빔프로젝트 1세트 스크린 등 장비일체
12. 비디오 1세트 화면 등 장비일체
13. 구급차 교육생 20명당 1대 일반구급차

인력

1. 양성교육 전반의 업무와 
의료분야 강의를 책임질 지
도의사

연간 양성배출 교육생
수 400명당 응급의학
과 전문의 1인 이상

전임출강계약서를 제
출할 것

2. 전임강사 연간 양성배출 교육생
수 200명당 1인 이상

중등학교 이상 교사
자격증 소지자로서 
양성교육에 전담할 
수 있는 자, 전임출강
계약서를 제출할 것

3. 조교 교육생 10명당 1인 이
상

1급 또는 2급 응급구
조사 자격소유자

기타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적정
한 야외 및 실내공간과 시설


